






: 시각장애인을 보조하여 도우미 역할을 하는 특수견



: 지체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특수견



: 소리의 근원지를 알려주도록 훈련 받은 특수견



치료도우미견(Therapy Dog) : 정서적 안정과 상호작용을 통한 환자치료에 도움을 제공







장애인 도우미견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 제3항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0조(과태료)

-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 표지를 붙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